
붙임  「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」 개요

□ 지급대상

 ㅇ 실업급여, 육아휴직급여, 고용장려금,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

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(부정수급)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

됩니다.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)

□ 지급기준

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~30%를 

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.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) 

구분 포상기준
상한액

(1명당 연간 지급한도)
하한액

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%
500만원

(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,000만원)

1만원
육아휴직급여
산전후휴가급여 등

부정수급액의 20% 500만원

고용안정사업
직업능력개발사업

부정수급액의 30% 3,000만원

□ 지급제한

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

합니다.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)

①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

② 공무원(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)이 직무와 관련하여 
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

③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

④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

⑤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
할 수 없는 경우

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


